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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  ( 13 련)

다  각호  1에 해당하는 것  포로 한다.

1.  또는   재로 만들어진 것 로  양  포  아주 비슷하

여 죄에 악용  지가 현 한 것

2.  또는   재로 만들어진 것 로   또는   물체

를 사하거나 리․ 꽃  내는 것  다  1에 해당하여 ․신체상 해

를 가할 우려가 는 것

  가. 사 는 물체( 하 “탄환” 라 한다)  크 가 직경 5.7 리미  미만  것

  나. 탄환  무게가 0.2그램  과하는 것

  다. 사  탄환  운동에 지(파 력)가 0.02㎏m를 과하는 것

  라. 탄환  앞  게 처리 지 아니하여 리한 것

  마. 순간 폭  90 시  과하거나 가연  꽃  내는 것


